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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의 음악 규제에 대한 연구

조재영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A Study of Music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Jae-Yung Cho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R, Chu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critically the music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and analyzed the post 
reviews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to find their problem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their improvements. As general core regulations, lyrics changes of children's song is banned except in non-commercial
public advertising and lyrics changes to folk songs are permitted unless it includes the product related expressions,
such as brand name; both of their arrangements are permitted. According to the items, the lyrics of the CM song
of drug advertising should not include its brand name; alcoholic beverage advertising is banned if the lyrics of the
CM song include product-related brand name or an expression encouraging drinking. The rationales of these 
regulations of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of music in broadcasting advertising are unclear and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m based on the evidence or knowledge by more valid research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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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의 제기 

광고 행위의 기본적 목적은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있

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광고의 다양한 
설득적 속성 중에서 음악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의 음악은 배경 음악(background music), 광고 노래
(CM song), 음향(효과음; sound effect) 등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유형에 따라 각기 광고의 
효과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특히, 최근과 같이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비주

얼 영상과 음악만으로 구성된 광고가 큰 성공을 거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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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많다[1,2,3].
이와 같이 광고의 음악은 광고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서 인정을 받아 ‘광고 음악’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 정서나 미
풍양속에 반할 경우 또는 특정한 소비자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해 규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것은 
광고 행위가 상업적인 영업 행위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

되는 표현의 자유권[4]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나 
동시에 표현 자유의 제한 입법 규정[5]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그나마 그 연구들도 광고의 효과

[6,7,8,9]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 있어 법제적 시각에
서 접근한 연구[10]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로 인해, 그 규제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고찰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문제

국내 방송 광고는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매체별 광고 매출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

큼 매우 영향력있는 광고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방
송 광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기도 하지

만 반대로 인터넷 용의 동영상 광고가 방송용으로 편집

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방송 광고의 음악 관련 
규제에 대한 연구는 방송 매체는 물론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광고의 음악 관련 규제 측면에서 시사점을 남

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과 인터넷의 매체별 차
이에 따른 규제의 적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 ‘방송 광고’라는 것은 ‘방송법’ 상의 방송 
광고[11]를 의미하며 또한 ‘광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은 서두에서 언급한 광고의 배경 음악, 광고 노래 및 음
향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제는 현재 어떠하

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및 음악 관련 규제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방

송통신심위원회에 의한 방송 광고 사후 심의 사례를 분

석하고자 한다. 방송 광고는 현재 사전 자율 심의와 사후 

타율 심의의 이중적 심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사전 심

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할 사례는 심의의 판단 근거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광고심의규정) 중 음악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동요, 민요 등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
이 개정 및 시행되었던 2014년 12월 24일을 기점으로 
전·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그 전 시기인  2012년 12월 
6일자로 시행되었던 규정[12]과 이 이후 2014년 1월 9
일[13] 및 12월 24일에 시행된 규정[14]에 근거하여 심
의된 사례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현재 가장 최근 공개 분)까지의 심
의 분 중에서 음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동영상 광고가 인터넷용과 방송용으로 

편집되어 사용되고 있을 경우 해당 광고의 음악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셋째, 방송 광고를 비롯한 동영상 광고의 음악 규제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등이다.    
   

2. 광고 음악의 설득적 효과

음악은 인류학적으로 문명의 정도나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 등을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나아가 사회

적인 규범 및 종교적 활동에도 사용되어 사회적인 통합 

기능을 해왔다[15,16,17]. 이와 같은 음악의 다양한 기
능 중에서 특히 인간의 정서(감정) 표현 기능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 때의 ‘표현’ 기능은 곧 
듣는 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순화’를 의미
한다[18]. 
광고에 음악을 사용하는 이유도 음악을 통해 소비자

의 감성에 소구(appeal)하여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
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광고의 
배경 음악은 그 음악적 특성 즉, 음악의 템포, 음량, 음조 
및 분위기 등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19, 20]. 또한 광고의 음악은 광고 내용을 인지하
고 연상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발현 

요소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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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만 디자인한 경우가 음향 효과와 음악으로 디자

인했을 때보다 소비자의 더 높은 관심과 집중도(인지적 
측면)를 나타냈으며 정서적(감성적) 측면에서도 높은 관
여도를 나타내기도 했다[21]. 한편, 광고의 음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즉, 배경 음악의 
장르(클래식, 팝, 가요, 재즈, 경음악)와 제품의 유형(고
관여, 저관여)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이다[22]. 이와 같
이 광고의 음악은 인지적 메시지를 감성적인 차원으로까

지 발전시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중요

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음악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그 

부정적인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
송 광고의 경우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정서 및 미풍양속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광고 음악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이다.
 

3. 방송 광고의 ‘음악’ 관련 규제

3.1 일반 규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송광고는 사전 자율 심의 

체계를 따르면서 동시에 사후에는 방송법 제32조[23]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아야 하

는 이중적 심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사전 및 사후 심의
의 판단 근거는 동일하게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
정’(2015.10. 8.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4호
로서 현재 가장 최근의 규정, 이하, ‘동규정’이라 함)을 
따른다.
동규정에서 음악과 관련된 일반 규제로서는 우선, 음

향 및 화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방송 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 또는 무음향․화면 그

리고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시청

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화면 등을 

금하고(동규정 제7조) 있다. 또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규정 제15조). 이 두가
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개정된 바가 없이 현재까지 동일

하다.
동규정에서 ‘음악’이라는 명칭 하에 규제하고 있는 

것은 ‘동요’와 ‘민요’(동규정 제22조)에 대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
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 포함)를 개사하
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단,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동조 제2항), 또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 · 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

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3항). 여기서 제2항은 
2014. 12. 14. 에 개정된 것이며 제3항은 동일한 날에 
신설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동요는 개사 자체가 
금지되며 민요는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명 또

는 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된

다. 반면에 편곡은 둘 다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편곡 허용 규정은 2014. 1. 9. 에 개정된 이후로 가능하
게 된 것으로서 그 전에는 공익광고를 제외하고는 편곡

도 금지되었었다. 여기서 기억할만한 사실은, 앞의 민
요와 관련된 제3항과 관련된 것이다. 이 조항이 신설되
기 전에는 동요와 민요에 대해 모두 개사 및 편곡이 금

지[24,25]되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이동
통신사인 KT가 민요를 개사한 방송 광고를 실행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었다. 
‘권고’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이나 이로 인해 이 광고
는 중단되었었다. 
한편, 이 조항의 제1항은 2014. 1. 9. 에 삭제되었는 

바, 그 내용은 ‘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이었다. 이 항목에 대하여는 시대에 뒤
떨어진 부적합한 조항으로서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26]. 

Fig. 1. “Broadband LTE" of KT was given an 'advice' b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due to lyrics change and arrangement of 
the folk song “Milyang Arirang" on Dec. 26, 
2013. (Source: Captured from the website of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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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어
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
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은 금지된다(동규정 제23조제2
항제1호). 이 조항은 2008년 6월 24일에 ‘방송광고심의
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래로 변화가 없다. 

3.2 품목별 규제

품목별 규제 중에서 개정이 있었던 것은 의약품과 주

류이었으며 그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비록 두 개 품목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을 뿐이나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사항

이 완화된 것이기에 주목을 받았다. 
우선,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거

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금지된다(동규정 제27조제4항제1호). 이 조
항은 본래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 또는 연호
의 방법에 의한 광고’는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2년 12월 6일에 금지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하게 된 것이다. 즉, 의약품 방송 광고에 광고 노래가 원
천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노래 가사에 제품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규
정을 준수하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은 사례로서 ‘간때문
이야’란 노래를 사용한 ‘우루사’의 광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추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광고에 대해 

‘모든 피로가 간때문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권고’ 처분(2011. 11. 20.)을 내리면서 ‘피로의 원인이 
간때문’이란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Fig. 2. “URSA” of Daewoong Pharmaceutical Co. with the 
CM song, "It's all because of liver" receiving 
fervent response of consumers. (Source: Captured 
from the website of Daewoong Pharmaceutical Co., 
Ltd.)

그 다음,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 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33조제3
항). 이 규정은 2014. 1. 9. 에 개정된 것으로서, 그 전까
지는 ‘주류에 관한 방송 광고는 광고 노래, 경품류의 제
공 및 할인 판매에 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7]
고 함으로써 광고 노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사실상,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완화된 규정으로 인
해 등장한 사례로는 ‘뭐라고’란 노래를 사용한 뮤직 비
디오 형식의 광고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던 ‘하이트 맥
주’ 광고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추후에 ‘이맛
이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이맛이 뭐라고 이맛에 산다
고’, ‘이 자리가 너무나 좋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등의 내용이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의견제시’의 처분을 받았으며(2015. 4. 1.) 이후 수정되
었다. 

Fig. 3. "Hite Beer" of HITEJINRO Co. with the CM 
song, "What we are?" receiving fervent response 
of consumers. (Source: Captured from the 
website of HITEJINRO Co., Ltd.)

3.3 방송 광고 사후 심의 결과 분석

지금까지 방송 광고의 음악 관련 규정의 변화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론 부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음악 관련 규정이 개정된 시기를 중심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심의 분(현재 가장 최근 공
개 분) 중에서 음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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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the post reviews of KCSC based on 
Broadcasting Advertising Review Regulations 
(BARR)

No Decision 
Date Core Violation Violated 

Article Decision

1 2013. 
5.29.

Change of the lyrics of 
children's song "Turn 

round and round".
Article 22(2)  advice

2 2013. 
6.27.

A child to deliver a part of 
CM song in the ad.

subparagraph 
1 of Article 

23(2)
warning

3 2013.
10.30.

Lyrics change and 
arrangement of the 

children's song, "Little 
star" 

Article 22(2) advice

4 2013.
12. 4.

Lyrics change and 
arrangement of the 

children's song, 
"Top-Spinning" 

Article 22(2) advice

5 2013.
12.26.

Lyrics change and 
arrangement of the folk 
song “Milyang Arirang"

Article 22(2) advice

6 2014. 
9.17.

Lyrics change of the 
children's song, 
"Top-Spinning"

Article 22(2) advice

7 2014. 
9.24.

Singing the rap written and
composed personally in 

alcoholic drinks
(winning event)

Article 3(1) 
and 33(3)

submission of 
opinion

8 2015. 
4. 1.

Mistaken as encouraging 
drinking Article 33(3) submission of 

opinion

Note: No.1～5 based on BARR of No. 91; No.6～7 based on BARR 
of No. 101; and No.8 based on BARR of No. 114 of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4. 결론

4.1 방송 광고의 음악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지금까지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 과

정 및 현황, 그리고 규정 위반 사례를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되는 일반 규제 중에서

는 민요, 동요 사용과 관련된 것이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동요와 민요는 모두 개사 및 편곡이 금지되었었
으나 최근에 각 규정을 별개의 조로 독립시키면서 동요

는 개사의 금지(단, 비상업적 공익 광고는 가능), 민요는 
개사는 가능하지만 상품명, 제조사 및 상업적 표현이 포
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편곡은 둘다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다소 불분

명하다. 민요의 개사는 허용되고 동요의 개사는 금지되
는 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동요의 개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동요가 상업성으로 물들어 동심을 훼손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 이러한 동요의 개사 금지 

규정은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어느 매체를 불문하

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방송 광고
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최근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이 완화되

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유는 인터넷 사용이 범람하여 방

송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동영상 광고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과거처럼 특정한 품목에서 광고 노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

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는 방송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광고가 가능하여 광고 노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이 인터넷을 더 많이 사
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와 같은 방송 광고의 제

한 규정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방
송에서는 17도 미만의 주류만 심야 시간대에 광고가 가
능한데 비하여 인터넷에서는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청소년 층에게 인기있는 가수들이 

직접 등장하여 상품명이 포함된 노래를 부르는 광고들도 

있다[28]. 따라서, 주류 방송 광고의 노래를 제한하고 있
는 이유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인터넷 

매체에서도 동일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광고의 음악 관

련 규정이 개선된 것은 이미 기존에 음악과 관련된 내용

이 있던 조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것만으로 개선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하
는 문화적 산물인 바, 최근의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엄밀
한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도 광고 

음악이 소비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새로

이 규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로서 
대부업 광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전국적으
로 2만명을 돌파했고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이 8만명에 
이른다[29]고 하는 바, 이러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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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져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업 광고들은 높은 금리에 대한 정보

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면서 ‘날쌘 대출’, ‘단박 대
출’ 등의 슬로건으로 회사 및 연락처를 쉽게 기억하게 
하는 광고 노래와 함께 때로는 캐릭터를 활용하여 어린

이들에게도 어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와 관련되는 대부업과 같은 업
종의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노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2 연구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 관련 규정을 중심으

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다 합리적

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개선할 필요성

에 대해 강조하였다. 
광고주에게 있어서 광고는 표현의 자유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구매 결정을 위한 정보원

으로서 작용하는 만큼 시대에 부합하여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
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에 특정한 

계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방송 광고만 불합리하게 제한

하는 것은 더 이상 광고주와 소비자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근거가 미약하고 모호한 규제에 대해서
는 보다 명확히 하여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광고의 음악을 

규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다 타

당성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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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대학원 광고학과 (광고
학 석사)
•1988년 6월 ~ 1989년 11월 : 커뮤
니케이션스 코리아 AE, 한국방  
송광고공사 객원 연구원

•1994년 2월 :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 신문방송학과(광고
홍보학박사).
•2008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09년 11월~ 2011년 11월 :한국광고홍보학회 연구이사
•1999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광고·홍보이론/전략/법제,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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